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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

리 및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소비세 도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다양한 쟁점들의 본질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하는데, 먼저 지방의 세율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세율결정권을 인정함에 따른 편익과 손실

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세율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다면 도입 

자체를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소비지표를 고안하여 배분하는 방안 간의 실익을 

비교한다. 비교 결과 소비지표에 의한 지방소비세 도입이 순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확인하

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결정권, 재원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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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some policy ideas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VAT through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n the recent debates. We find that the costs of authorizing local 

tax autonomy for the local consumption tax would be greater than its benefits, 

even though the authorization is feasible. However, it is found that we are able 

to expect some net-benefits from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y 

employing a well-defined revenue distribution index.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ideas to overcome the problem of deterioration in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that can be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 Keywords: Local Consumption Tax, VAT, Tax autonomy, Fiscal Equalization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15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분권은 우리 사회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나 구조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논란은 

지속되어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의 과세권에 관한 논의가 그 중심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 2008년 말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 합동으로 제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소비

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로 이 문제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재정분권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세수입을 마련하고 지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법적) 

능력(Theißen, 2003), 혹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재정분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즉, 

배분 상의 효율성 제고를 재정분권의 경제적 근거라고 할 때, 주민들의 선호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방세를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은 효율

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물론 재정분권으로 인해 항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Oates(1972)의 분권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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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는 분권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없

어야 하며 그 공급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분권체제 

하에서 한 지방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다른 지방으로 누출된다면 국가적 최

적과 개별 지방의 최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Besley and Coate, 

2003). 또한 공공서비스를 지방정부 단위로 공급한다면 중앙정부가 대량 공급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간 

이동 가능한 세원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독립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면 지역 간 조세경쟁이 

발생하여 공공서비스의 과소 공급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Wilson, 1999 등).

이러한 문제와 함께 정부간 재정이전의 규모 및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

기된다. 정부간 재정이전은 지방정부에게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 

이외에도 재정관리, 공공서비스 공급 상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mart, 2007; Shah, 2007 등). 이전재원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과도하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에 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의 비용

이 낮아지므로 의사결정 상의 책임성이 축소된다(Oates, 1993). 또한 지방정부가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직면해 있다면,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수입 확

보에 관한 권한(revenue autonomy)을 행사하지 않는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

원을 조달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된다(Oates, 2008; 

Martinez-Vazquez, 2007).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에 따른 폐해는 지방의 재정지출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증가한다. 

재정분권에서 지방세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이전재원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부각된다. 성

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필요한 이전재원 규모의 합리

적 결정 및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는 배분방식의 고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실질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재정적 행위에 대해 책임

을 지며, 궁극적으로는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지방재정수입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구조와 함께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실적인 진행과정을 관찰하면 지방세의 역할이 지방재정 이론이 제

공하는 교훈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1

년에는 중앙정부가 51.6%, 지방정부 35.3%, 교육자치단체 13.1%를 각각 차지하므로 중앙의 

비중이 지방에 비해 약 16%p나 높았다. 그 후 지방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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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비중이 중앙의 비중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방의 비중이 오히려 약 

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행정안전부, 2008).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는 재정지출의 

무게 중심이 지방재정으로 이동하였는데(임성일, 2008),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

중은 1990년대의 20~30%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40% 내외로 크게 상승한 반면 지방세 수

입의 비중은 1990년대의 50%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40%대로 하락하였다(행정안전부, 

2008). 또한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이후 20% 내외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

다.1)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규모의 외형적 확대의 주요인이 지방세라기보다는 이전재원의 

증가임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수입의 과도한 이전재원 의존현상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논의의 중요

한 배경이 된다. 즉 재정분권이론에서 제시하는 지방세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평균적인 의미

에서 지방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한편 한계적인 의미에서 과세자주권 행

사에 따른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이나 소비 등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세원을 가진 조세는 대부분 국세로 편성되어있기 때문

에 지역경제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수입과 뚜렷한 연계를 맺지 못하는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

점도 그 배경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필요함에도 그 도입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논

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논의하거나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를 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

소비세화하면서 소비지표를 통해 지방의 세수로 삼자는 안인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쟁점

이 존재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세율결정권 부여와 관련된 것이다. 하위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결정권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학술

적으로 논의되거나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실행되어왔다. 하지만 세율결정권 인정에 따른 편

익과 비용,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1)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995년에 21.2%를 나타낸 후 20%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며 2008년에

는 20.8%였다(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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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일

관된 결론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소비세화하여 이를 소비지표에 의해 지방세수로 

배분하자는 것이다.2) 여기서 소비지표는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지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지방소비세 간의 괴리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

치세를 그 소비가 발생한 지방의 세수로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과 차별화할 수 없다는 반론에 의해 논쟁이 지속되

고 있다.

셋째, 일단 소비지표에 의한 지방소비세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 

세수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의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재정력 격차가 더욱 확대

되며 이들 지역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어서 재정조정제도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3) 

새로운 제도 도입이 비록 사회적인 편익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자치단체들의 재원 감

소를 초래한다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들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정부계층간 재원 중립성과 지방정부들 사이에서의 재원중립성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쟁점을 위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된 지방세 세원이 갖추어야할 특성과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

에 관한 문헌들을 심도 깊게 조사하여 이론적 논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

서는 지방소비세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서 세원할당의 이론과 함께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

세의 동향,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결정권 인정의 편익과 비용 논의를 통한 소비지표 사용의 

불가피성, 그리고 바람직한 소비지표의 선정 등을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에 따라 중앙-지방 간 그리고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정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제4절에서는 논의결과를 요약한다.

2)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안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김대영·유태현(2007), 유태현·한재명

(2007a), 곽채기(2008), 김대영(2009) 등에 잘 요약되어 있다. 

3) 김현아(2003)과 유태현·한재명(2007a)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원변화 효과를 분석

한다. 



138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77호)

Ⅱ. 세원할당 이론과 소비지표를 이용한 지방소비세 도입

1. 전통적 세원할당 이론과 새로운 견해

전통적인 조세할당 이론은 이른바 Tiebout-Oates-Musgrave(TOM) 모형의 두 가지 핵

심 가정에 기초한다. 첫째, 하위정부의 기능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배분적 기능에 한정되

어야 하며, 거래, 노동 및 자본 등 잠재적으로 이동 가능한 세원에 대한 하위정부의 과세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Bird, 2008). 이러한 가정은 정부의 기능을 자원배분, 소득재

분배 및 경제안정화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한 Musgrave(1959, 1983)의 견해와 함께 공공서

비스 공급에 있어서 분권의 편익을 강조한 Tiebout(1956)와 Oates(1972)의 견해를 반영

한 것이다. 

이런 가정을 수용한 세원할당의 원리는 Oates(1996)가 잘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하위정

부는 가능한 한 이동 가능한 가계나 생산요소에 대한 편익과세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재분

배 등의 이유로 이동 가능한 경제단위에 대한 비 편익과세가 필요할 때에는 상위정부가 과세

해야 한다; 셋째, 하위정부가 비 편익과세를 부과할 때에는 지역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또한 하위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세원,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된 세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등에 대해 과세해야한다는 Ter-Minassian

(1997)의 주장도 같은 선상에 있다. 나아가 Martinez-Vazquez(2007)는 지방세가 지녀

야할 바람직한 원칙으로서 편익원칙, 세원의 공정한 분포, 세원의 이동 불가능성, 지리적 중

립성4), 행정적 실행가능성, 세원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가시성, 세원할당의 안정성 등 여덟 가

지 원칙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지방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요구 중에서 누구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편익원칙이다. Musgrave의 정부 기능에 관한 분류에서 하위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기능은 

공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증진과 관련된 활동임을 고려한다면 하위정부의 조세는 재정지출

과 그를 통해 주민들이 제공받는 편익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지방세는 하위정부의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방세의 과세와 재정지출에 

4) 지리적 중립성이란 하위정부의 조세는 국내 또는 국제 거래를 방해하지 않으며, 경제활동의 입지를 

왜곡하지 않으며, 조세수출을 발생시키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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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편익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과세자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과세자주권이란 하위정부가 자신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세율 조정을 통하여 한계적으로 자

체수입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cLure, 1998; 2000a; 2001)5). 

최근 들어 전통적인 세원할당의 원리에 대하여 이론과 현실의 괴리, 재정분권의 진행과 지방

정부의 지출책임 증가 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대부분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세원

할당의 모습에는 그 국가의 역사와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McLure, 2001), 나아가 세

원할당은 이론이 제시하는 바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보다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Bird, 1999). 때문에 세원할당의 현실적인 모습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세원할당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Martinez-Vazquez, 2007). 

한편 전통적인 조세할당의 원리를 따른다면 하위정부의 자체재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지출

책임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Bird, 1999; 2008). 즉 하위

정부에 대한 지출책임의 할당과 대비할 때, 전통적 세원할당 모형에 따른 지방세는 하위정부

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하위 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전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하위정부의 재정자율권에 관한 Blӧchliger and 

King(2006)의 최근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1995년 이후 10년간 기간 동안 모든 OECD 

국가에서는 하위정부의 지출은 조세수입을 훨씬 초과하며, 이러한 수입과 지출간의 격차는 

차츰 확대되어왔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가 지적하듯이 상당한 수준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존재한다면 하위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정지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정부로부터

의 이전재원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지며, 이는 자율성, 효율성 및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때는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부담과 재정지출을 연계시키고자 시도하는 대신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이전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이른바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Martinez-Vazquez, 2007).

5) 이와 유사하게 Bird(1993; 1999, 2008)도 의미 있는 세원할당이란 자체수입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으로서 하위정부가 명목세율 결정을 통해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Martinez-Vazquez(2007)도 세원할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방정부 관리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제공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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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들을 배경으로 Bird(1999; 2008)는 세원할당의 문제는 지출책임의 할당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책임(기능)이 달라짐에 따라 조세할당은 달라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위정부가 단순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

임만 진다면 재산세나 사용료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많은 비용이 드

는 교육이나 건강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다 풍부한 수입을 보장하는 

지방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세원할당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 변화와 연관되

어야 하는데, 상위정부와 하위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변화되는 추세 하에서 규범적인 세원할

당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지방의 지출책임의 변화,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

이 스스로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 지출책임이 증가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

방정부는 보다 큰 수입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Bird, 2008), 이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통제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평균적인 의미에서 증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원할당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위정부의 조세는 기본

적으로 편익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하위정부의 자체재원이 자

신에게 할당된 재정지출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중심으로 재정

수입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익과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의 동향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조세전문가와 학자들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왔는데, 그 이유로는 소비지기준 부가가치세의 실현불가능성, 높은 행정비용과 순응비용, 중

앙정부의 부정적 입장, 거시경제적 통제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Bird and Gendron, 

2001).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산지기준(origin basis)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

지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지방소비세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6) 즉 소비지원칙 

지방 부가가치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하위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산지기준에 따르는 것인데, 이 경우 지방간 세율의 격차가 

난다면 결과는 매우 왜곡적이므로 하위정부의 과세권을 포기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6) 소비지원칙(destination-based)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부과하는 지역에서의 소비에 대해 과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수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이며, 원산지원칙 부가가치세(origin-based)는 조세

를 부과하는 지역의 생산에 대해 과세(수출에 대해서는 과세,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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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지기준(destination basis) 부가가치세는 지역간 거래에 대한 청산(border control)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소(clearing-house)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지역간 거래에서는 양자는 모두 적용이 곤란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산

지기준에 따른 지방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하위정부에게 세율결정권을 인정한다면 지역간 

거래(cross border trade)로 인해 매우 왜곡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징세기술의 발전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하위정부에게 충분한 

조세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지기준 부가가치세(destination-based VAT)에 대해 논의

가 활발하다(Bird, 1999, 2008; Bird and Gendron, 2001; Martinez-Vazquez, 

2007 등). Bird(1999)는 하위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

세에 대한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하면서도 개인소득세

에 대한 부가세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더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Martinez-Vazquez(2006)는 소비지기준 부가가치세는 편익원칙에 

보다 적합하며 경제활동의 입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다.7) 

여러 국가에서 소비지기준 지방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차원에

서 하위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의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2중 부가

가치세(Dual VAT; 주정부의 QST와 연방 GST)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다

(持田信樹, 2007; Martinez-Vazquez, 2007 등). 2중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영세율의 적

용과 이연지불방식(zero-rating/deferred payment approach)으로서 다른 지역에 거주

하는 등록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입업자는 재화 판

매 시 자국의 세율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지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하위정부의 세율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한편 지방 부가가치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비지원칙에 따르면서 지방의 세율결정

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8) 선행연구들이 

7) 지방소비세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미국의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최종판매에 대한 판매세(retail final 

sales tax)인데, 최근 견해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방 부가가치세가 

소매판매세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본다(Fox and Luna, 2003). 

8)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과 현실,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Bir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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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지방의 세율결정권을 보장하는 소

비지원칙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제도들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완벽한 지방 부가가치세 제도를 갖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다.

<표 1> 지방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내용

청산방식 사례, 제안 장점 단점

Dual

VAT

- 이연지불방식(매입세액공제의 일

시적 중지)

- 특정지역의 최초판매액에 대해서

만 지방소비세 부과

- 타 지역으로의 이출에 대해서는 

면세

- Bird & 

Gendron 

(1998)

- EU, 

QST

- 각 지역의 세율결정

권이 완전히 보장됨

- 별도의 청산시스템

(cleaning house)

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이출사업자에 대한 

환급 업무 발생, 

방대한 환급업무량

- 지역내 거래를 이출

로 위장한 부당 환급

발생 가능성

CVAT

- 이연지불방식 적용

- 특정지역 최초판매액에 지방소비

세 부과, 타 지역 이출에 대해서

는 지방소비세 면세

- 타 지역 이출에 대해서는 일정율

의 CVAT 부과, 다음 단계 거래

시 환급

- McLure 

(2000)

- 세율결정권 보장

- 지방소비세에 대한 

청산 불필요

- 탈세방지 효과

-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적인 세부담 발생

가능

- CVAT에 대한 세무

업무 및 청산시스템 

필요 가능성

VIVAT

- 이연지불방식 적용

- 특정지역 최초판매액에 지방소비

세 부과, 타 지역 이출에 대해서

는 지방소비세 면세

- 모든 등록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VIVAT 부과, 다음 단계 거래 시 

환급

- Keen & 

Smith 

(1999)

- 세율결정권 보장

- 지방소비세에 대한 

청산 불필요

- 탈세방지 효과

-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납세의무부과

- 도·소매 구분의 

어려움

- 도매를 소매로 가장한 

부정 환급 발생 가능성

- 등록사업자 및 비등록

사업자 구분 등 추가

적인 세무업무

세액

공제

청산

- 세액공제청산방식

- 지역간 클리어링 시스템 적용

- EC위원회 

(1996)

-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메커니즘에 매우 충실

- 세율결정권 보장

- 탈세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별도의 청산시스템 

필요

- 정확한 이입·이출 

파악의 어려움과 

과다한 업무량

매크로

청산

- 각 거래 단계별 세액공제적용

- 통계를 이용한 매크로적인 청산

- 持田信樹 

(2007)

- 납세자에 대한 추가

적인 세 부담, 세무

부담이 없음 

- 청산을 위한 별도 

시스템 불필요

- 소비액에 따른 청산

시 소비지원칙에 따른 

귀속세수와 불일치

Gendron(1998, 2001), McLure(2000), Bird(1999, 2008), Martinez-Vazquez(2007) 등에 잘 정리되어 있

다. 유태현·한재명(2007b)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유형의 지방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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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비세 세율결정권 부여의 편익과 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율결정권이 보장되는 소비지원칙 지방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설치한지 1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율결정권을 인정하는 소비지원칙 지방 부가가

치세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9)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여건과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도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세율결정권 

유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재정분권의 진전에 따른 편익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에 제도 이행과 조세행정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비효율성의 확대에 따른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 여부는 도입으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순편

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 순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논리적 설명을 통하여 정책도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고려해보자. 지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독자적인 세율결정권을 갖는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아

르헨티아, 인도 등이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과세자주권을 갖는 지방정부 관할 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각 지역의 경제활동이 그 중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지역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Bird, et al. 2006).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거래가 많을 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역

간 상호의존도가 크며 상대적으로 지역간 거래가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현재의 

세무행정 기술수준에서는 제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제도 실행에 따른 조세행정비

9)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국세 소비세의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데, 

최종소비지와 세수 귀속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의해 도도부현 간 청산을 하고 있다. 청산 

기준인 ‘소비에 관련된 지표’ 중 3/4은 연간소비판매액과 서비스업대개인개인사업수입액(서비스업 부

문에서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머지 1/4은 인구 및 종업원수를 반영하

여 계산한다. 持田信樹(2007)는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10년간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도부현 스스로가 지방소비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중앙정부가 대신 

징수하며, 또한 ｢국세인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문제; 도도부현이 세율결정권을 소유하

고 있지 않고 국세 소비세의 일정 세율로 부과함에 따른 지방세로서의 위상의 문제; 최종소비지와 세

수 귀속의 일치를 위해 도도부현간에 청산을 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확실하며, 또한 청산 기준이 

각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최종소비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국세인 소비세의 세율

변경과 관련하여 세율 변경분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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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과세당국의 징수비용뿐 아니라 납세순응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세액 대비 순응비용 비율은 기업보다 소액 

납세자인 개인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김형준·박명호, 2007).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서로 다른 세

율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간 조세경쟁에 의해 세율이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손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Zodrow, 200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진다면 지역의 경계선

에서 조세경쟁이 극심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분권의 편익에 비해 각종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높다.10)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곤란하다면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상당히 단순화된다. 즉, 지방정부의 세율결정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이전재원 위주의 지방재정구조를 완화할 것인가 혹은 자치단체의 세

율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입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

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구조 하에서 충분한 조세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자주권 세율결정권

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지방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

산세 등이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제는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다. 재산

세는 이미 세율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어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세목의 법정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주민

세소득할 중에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할을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가격기능이 작동

할 수 있도록 거주지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11) 하지만 이는 국세 소득세가 추구하는 국가전체적인 소득재분배 정책과 

10)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자는 기존 논의들 중 유태현·한재명(2007b)은 지

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지방정부에게 세

율결정권을 부여해야함을 주장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물론 일부 연구는 자치단체가 지역토착적인 

업종의 매출액에 대해 세율을 결정하는 매상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Zodrow(2007)은 위에 설명한 비효율성 외에도 산업구조의 수직결합 등에 의한 사회후생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편익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제를 평가한 주만수(2008)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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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만으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각 자치단체들이 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소비지원칙에 따

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전적으로 국세인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

단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12) 그것은 첫째, 자치단체는 세원 

규모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지방 부가가치세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

며, 이는 간접적 방식의 과세자주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 재원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전재원 의존적 구조를 상당히 완화함으

로써 재정책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

으로 삼아 소비지원칙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순편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지방소비세 도입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권의 이득, 세율결정

권, 조세경쟁, 조세행정비용 등의 개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핵

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상하위정부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

다. 즉, 지방소비세의 도입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혹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재원배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

하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재원배분의 변화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4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우선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배분지표의 개

발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4.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소비지표의 선정

지방소비세에 의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의 강화와 함께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지역간 세

수불균형의 문제인데,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형

평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대안을 

평가할 때 소비지표 자체의 특성보다는 지역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태현·한재명(2007b)은 소비지원칙에 따른 지역별 과세와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배분지

표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장한다.13) 하지만 Martinez-Vazquez(2007) 등이 

12) 국제적으로 지방 부가가치세에 관심이 차츰 높아지면서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입방

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McLure(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무행정기술의 발전에 따

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바람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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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수 불균형의 우려 때문에 과세자주권 확충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며, 수평적 재정불균형은 형평화교부금을 적절히 고안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상화

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 지역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간 

경제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간 재정력 격차는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재

정력 격차를 우려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반대하거나 혹은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

분지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4) 

그렇다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서는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배분지표를 도

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15) 지방소비세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의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수입이 증가하도록 연계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은 소비활동을 위하여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각 자치단체

는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소비자는 소비행위를 실현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자치단체에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편익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의 가격기능이 간접적으로나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대영(2003), 김현아(2003) 등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에 대해

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소비지표의 대안들로는 국민소득계정 상의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국민소득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등의 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의 징

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부가가치세액, 소매, 음식, 숙박업 등 국지적 업종의 부가

가치세액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인구 등이 있다. 이들 각 지표들은 나름대로의 

13) 유태현·한재명(2007b)의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현재처럼 유지될 때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시군단위의 재정수입액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까

지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연지불방식의 지방소비세가 초래할 조세행정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

으며, 형평성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14) 1인당 GRDP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Joumard, 2005; OECD, 2007).

15) 물론 소비지원칙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대도시 지역의 급격하게 증가하

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적합한 방법인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원칙보다 생산지

원칙이 편익과세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Bird, 2008). 하지만 본 절은 지방소비세는 소비

지원칙에 입각하여 배분될 때 편익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주만수·임

성일(2006)의 연구를 확장시켜 기존에 제안된 다양한 지표를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지표가 무엇인

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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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는 다양한 의미에서 한

계를 갖는다.

먼저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국민소득계정의 삼면등가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역내총생산과 동일하므로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소비지

원칙이라기보다는 생산지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김대영(2009) 등에서 언급하고 있

는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가장 부각된 소비지표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세부항목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계조사를 통해 도출된 금액이므로 각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소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지원칙이 아니라 거주지원칙에 입각한 지표이

다.16)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주도를 관광하며 소비활동을 한다면 이

에 대한 조세는 제주도에 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지방소비세이다. 그러나 민간최종소

비지출에 의해 배분한다면 소비 장소와 관계없이 서울 거주주민의 소비에 관한 지방소비세는 

서울시에 귀속될 것이다. 또한 이 지표가 민간소비지출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지

역경제 활성화정책 등으로 지역내에서 정부소비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세는 지역

에 환원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징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부가가치세액은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생산지원칙에 따른 배분을 초래한다.17) 부가가치세 관련 통

계 중에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국지적 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혹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어느 정도 지역내 최종소비액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집계하는 

지역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자료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를 위해 신고한 자료를 단

순 합산한 것으로 최종 확정자료가 아니다. 더욱이 국지적 업종의 사업자들은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의 비중이 크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과소 신

16) 각 개인의 소비성향이 모든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동일하다면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배분은 주민

세 소득세할과 유사한 지역별 배분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지방소비세 배분은 각 지역의 가계소득에 비례적인 조세인 반면 주

민세 소득세할은 누진적인 소득세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누진적인 조세이다. 또한 

주민세 소득할은 거주지원칙과 함께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근무지에서 징수하는 근무지원칙이 적용

되는 등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지역이 다양하다. 이를 근거로 지방소비세가 주민세 소득세할과 과세

근거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소비지원칙에 따른 배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17) 지역별 부가가치세 총액에 따른 배분은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 따른 배분과 마찬가지로 생산지

원칙에 따른 배분이지만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농산품 등 일차산업상품, 수출상품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면세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액, 즉 지역내총생산과 비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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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확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지방소비세를 인구에 따라 배분한다면 다른 지표에 비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일인당 소비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에만 소비지원칙에 부

합하는데 지역별 소비성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분포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을 충족할 수 없다.18) 또한 형평화보조금인 보통교부세의 한 축인 기준재정수요액이 주

로 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이전재원과 차별화가 어렵다. 만약 

인구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게 된다면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는 소비 증대가 아니라 인구 확대라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지표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지원칙에 부합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주만수·임성일(2006)이 제안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지

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그리고 국지적 성격의 서비스업매출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국표준산

업분류방식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매업(산업분류 52) 중 자동차관련매출액 및 

무점포소매업을 제외하고 차량연료소매업(산업분류 504)을 포함한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

업(산업분류 55) 매출액, 그리고 서비스산업 중 지역토착적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산업분

류 702),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산업분류 713), 기타교육기관(산업분류 809), 보건업

(산업분류 85), 기타오락, 문화, 운동관련 산업(산업분류 88),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산업

분류 923), 기타서비스업(산업분류 93) 등을 포함한다. 

이 대안은 소비지원칙에 상당히 근접하며 다른 지표에 비해 배분지표로서 적용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매출액 자료를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집한다면 지방소

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공유하는 조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재원의 1/2는 광역단위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세, 나머지 1/2는 시

군단위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활용할 수 있다.19)20) 

18) 일본은 지방소비세 재원의 1/8을 인구와 종업원수에 의해 배분한다. 持田信樹(2007)는 연간소매판매

액과 서비스업 대 개인사업분 수입액은 산업부문의 소비액을 파악하지 못하며 종업원수는 원산지원

칙에 부합하는 지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인구 위주로 소비지표를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인구 역시 소비지원칙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HST 방식처럼 지역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파악한 각 지역별 최종소비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19) 일본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광역 단위의 조세이며, 그 1/2을 인구 및 종업원수에 의해 기초 단위에 재

배분하므로 광역 단위에서만 조세이며 기초단위에서는 이전재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출액을 시군단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149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 역시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부가가치세수의 배분지표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최종소비액이더라도 지표에 포함되지 않

은 업종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과소 계상하게 된다. 또한 지표에 포함된 업종의 매

출액은 최종소비액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다. 이러한 

한계를 용인하더라도 이 소비지표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통계자료수집에서 매출액을 의도적

으로 과대 신고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

야 하며 지역토착적 산업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자료의 산업분류를 충분히 세

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

세를 도입하기 전까지 소비지원칙을 유지하는 소비지표로 이보다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중립성 쟁점과 극복방안

1. 지방소비세 도입과 재원중립성 쟁점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달하여 소비지표에 의해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

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시킴으로써 분권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간 기능조정 없이 단순하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중앙정부의 재원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현재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의 일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면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 재원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수행하던 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형평화기능이 약화될 수 있

20) 지역토착적 매출액지표의 적용을 시군까지 확대한다면 이 지표는 차량연료소매업의 매출액을 포함시

키므로 현재의 주행세 배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현재 주행세는 개별소비세 중 휘

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므로 소비과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재원을 자치

단체에 배분할 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유류세 보조금 수요를 기초로 배분하므로 지

역의 소비활동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 재원을 소비지표에 포함된 차량연료소매업의 매출액을 기초

로 배분한다면 지방정부의 소비지표로 작동하므로 주행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여 지방

세 체계를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50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77호)

다(김현아, 2003).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재원배분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이들 각 주체별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저항을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세원이전을 허용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중앙정부라는 하나의 주체만 양보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전체 정부세출의 약 40%만을 지출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미 낮은 편이며, 일방적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세자주권과 재정책임성 간

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도 지방소비세 도입만으로 매듭을 짓는 것은 문제가 된다. 중앙-지방

간 세원 할당은 전체적인 분권화 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 한 가지 구성요소에 불과하며, 

과세자주권이 재정책임성 증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분권적 시스템의 전체적 맥

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분권적 시스템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재정책임성의 개선없이 세

원의 분권화만 추구한다면 분권의 편익을 얻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Martinez-Vazquez(2007) 등의 지적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중앙과 지방 간 혹은 지방정부 간 재정중

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현아, 2003). 만일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던 

지방교부세를 동일한 금액만큼 축소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중립성을 유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즉, 지방교부

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는 적고 지방교

부세 의존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지역내 소비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규모를 

배분지표로 삼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재원축소라는 정책조합은 지방교부세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증

가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지표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총재원의 5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지만 지방교부세 교부규모의 감소

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21) 총 재원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소비

21)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지방교부세 재원규모가 줄더라도 이 지역들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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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지방소비세의 증가규모에 비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소규모가 더 

클 것이므로 재원의 순감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배분구성이 변화한다면 지방자치단

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 Tanzi(2007) 역시 세원 

재할당이 지방분권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재할당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뉘므로 패자의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재정분권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순편익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시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도 변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뿐 아니라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즉 관련 경제주체들에게 제도 변화에 따른 재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한다. 물

론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확대해야 함을 혹은 적어도 축소하지는 않아야 

함을 유념하면서 설명한다. 제시할 대안은 지방교부세의 내부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지방교

육재정을 매개로 하는 방법,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을 매개로 하는 방법이다. 이

들 각 방법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제도 통합에 의한 조정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방소비

세를 도입한다면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의 재원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

다. 자치단체 간 재정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하여 재정력

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이전재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교부될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이전재원을 줄이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보통교

부세의 재원감소를 보전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내부적

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전통적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외에도 부동산교

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 도로사업보전분 지방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부

동산관련 세제개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부동산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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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제도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 및 도로사업보전분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도 교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이러한 비전통적 지방교부세제도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한다면 불교

부단체의 재원이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재원규모를 

보충할 수 있다. 즉, 지방교부세제도의 내부조정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변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교부세 재원 전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교부세 재원

을 내국세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전액의 합계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처럼 전국적인 부의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국세로 분류하고 

이를 지방교부세 재원의 기초인 내국세에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중립

성을 제공하는 교부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제도 단순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22) 2008년 서울시

는 부동산교부세 총 재원 약 2조9천억원 중 15.5%를 교부받는 등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

들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다.23) 부동산교부세를 폐지하면서 그 재원을 보통교부세에 

통합한다면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들이 교부받던 재원을 보통교부세를 통하여 재정이 열악

한 자치단체에게 재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국세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교부세를 폐지하며 그 재원규모를 내국세의 비율 인상을 통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함으로써 지

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의 중립화기능뿐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던 이질적인 이전재원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계획된 분권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부분적으로 재정형평화 기능을 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복지 등에 대한 자

치단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2008년 분권교부세 총재원규모 1조 2,595억원 중 약 

28%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수도권에 배분되었다. 따라서 이 재원을 보통교부세에 통합

한다면 재정수요가 아니라 재정부족액에 비례하여 재원이 배분되므로 수도권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들의 배분규모는 감소하는 대신 재정력이 열악한 자

치단체들의 배분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

22)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2008년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제가 이미 축소되었고 더 

나아가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치단체가 확보하던 수준의 재원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보통교부세에 통합한다면 세제개편에 따

른 재정중립적인 재정조정제도의 설계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논의하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크기는 2009년 이후 감소될 것이므로 재원조정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23) 이 절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아래 <표 3>에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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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확대현상을 경감하고 지방교부세를 정상화시키는 역할

을 할 것이다.24) 

서정섭·조기현(2006) 등 분권교부세의 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분권교부

세를 법률이 정한 대로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체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재원은 보통

교부세에 통합하되 국가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대안이 제시되

곤 한다. 이러한 대안이 채택된다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재원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통합을 통해 재원중립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로사업보전분 지방교부세 재원 8,500

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은 비록 도로사업보전분 재원을 교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재정이 우수한 단체들도 교부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재원을 보통교

부세에 통합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재원 확대규모를 약화

시키고 재정형평화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25)

이상에서 논의한 부동산교부세 등 세 가지 비전통적 지방교부세의 2008년도 광역자치단

체별 배분규모와 그 비중을 <표 2>에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공

개되지 않으며 연도별로 배분규모가 변화할 것이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정확한 대체효

과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표 2>을 통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배분 변화를 중립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4) 이와 함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교부단체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야하는 법률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들에게도 지방소비세

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분권교부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25) 도로사업 보전분 재원은 계속사업을 위한 지원이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법률에 규정된 2011년 

이전에 일방적인 통합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큰 틀에서의 제도조정 이

후에 재원의 이 보전분에 기인하여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한다면 2011년까지 유지하

되 그 후 재원을 통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사업을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

이므로 2011년에 이르면 특정사업이 7년간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그 이후로 연장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 2011년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모든 재원조정 이후에 필요한 차액을 지원하며 이는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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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의 배분 (2008년)

(단위: 억원, %)

구분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울 4,477 15.5 1,213 9.6 0 0.0 5,690 11.4 

부산 2,851 9.9 788 6.3 525 6.2 4,164 8.3 

대구 2,791 9.7 631 5.0 193 2.3 3,615 7.2 

인천 972 3.4 485 3.9 141 1.7 1,598 3.2 

광주 1,248 4.3 368 2.9 194 2.3 1,810 3.6 

대전 1,049 3.6 384 3.0 197 2.3 1,630 3.3 

울산 395 1.4 247 2.0 293 3.4 935 1.9 

경기 1,898 6.6 1,830 14.5 1,245 14.6 4,973 10.0 

강원 1,928 6.7 659 5.2 1,062 12.5 3,649 7.3 

충북 1,159 4.0 706 5.6 508 6.0 2,373 4.8 

충남 1,430 5.0 801 6.4 706 8.3 2,937 5.9 

전북 1,484 5.1 956 7.6 678 8.0 3,118 6.2 

전남 2,267 7.9 1,034 8.2 845 9.9 4,146 8.3 

경북 2,325 8.1 1,100 8.7 661 7.8 4,086 8.2 

경남 1,856 6.4 1,094 8.7 937 11.0 3,887 7.8 

제주 723 2.5 300 2.4 315 3.7 1,338 2.7 

전국 28,853 100.0 12,596 100.0 8,500 100.0 49,949 100.0 

주 1):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2008년 교부금액이며 도로사업보전분은 2005년 제도도입 당시 

자치단체별 연평균 배분 예정액임.

주 2):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별도의 재원으로 재원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재정고 홈페이지.

비전통적 지방교부세 재원의 합계는 약 5조원에 이르는데, 그 중 서울시가 가장 큰 

11.4%를 차지하며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4.6%를 차지하는 등 이 재원은 상대

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들에게도 배분된다. 이들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흡수한다

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력격차 확대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

어, 서울시의 지방소비세액이 비전통적 지방교부세의 교부액과 동일한 5,690억원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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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액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서울시 재원의 순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수도권 등 경제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은 더욱 확

대되는 반면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감소하여 지역 간 재정력 격차

가 확대될 위험은 지방교부세제도 내부의 비전통적인 교부세들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상

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복잡해지고 특성이 모호해진 지방교부세제도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이전재원의 총규모는 감소하므로 분권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지방소비세의 도입규모에 따라 지방교부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한 자치단체 간 재원중립

화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다.

추가적인 방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방교부세제도의 내부조정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또

다른 재원중립성 과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의 필요성이다. 지방소비

세는 광역자치단체 조세로 도입하는 반면, 비전통적 지방교부세의 상당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에 배분되고 있으므로 광역과 기초간 재원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들은 지방소비세를 포

함한 광역자치단체세의 재정보전금 혹은 조정교부금에 의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토착적 매출액의 소비지표를 발전시킨다면 지방소비세를 광역과 기

초의 공유세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재원중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3. 지방교육재정관련 재원조달방법 변경을 통한 조정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의 변화를 중립화하는 두 번째 대안은 교육재정에 관한 

재원조달방법을 매개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각 일정부분을 나누어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를 교육재정 재원

으로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세 전액과 광역자치단체 보통세의 일정비율, 그리고 특

별광역시는 추가적으로 담배소비세의 일정비율을 각 해당지역의 교육재정에 제공한다. 이 때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통세의 일정비율은 서울시가 10%, 경기도와 광역시가 5%, 그

리고 도가 3.6%로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육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재정력에 따라 서로 다르

다. 지방교육재정을 매개로 조정하는 방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자

치단체별 재정력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를 재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중립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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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 도

입한다면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재원이 증가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원이 더욱 감소하여 자치단

체 간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킨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을 중립적으로 유지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재원이 증가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원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변화를 중립화하기 위하

여 재원이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교부비율을 높여서 이들의 재원변화

를 중립화한다. 교육재정 교부비율의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고 교육자치단

체의 재원을 증가시킨다. 교육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의 교육재정 교부비율을 줄인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자치단체는 재원중립을 확보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확대되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교부비율 인상으로 지방정

부 전체의 가용재원은 감소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중립화를 위하여 보통교

부세 교부비율을 상향조정하며 이 재원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이로 인한 이전재원 감소로 재

원이 감소한 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모든 자치단체들의 재원이 중립화되도록 배

분한다.26)

이와 같이 교육재정을 매개로 전체적인 재원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제도의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

방교부세의 내부조정과 병행하면 더욱 미세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방교부세의 내

부조정과는 달리 교육재정과의 연계는 교육자치단체와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제도조정의 행

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제도조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초래된 재원의 재배분을 여러 제도를 매개로 중립화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로 요약할 수 있다.

26) 김대영(2009)은 이와 유사하게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여 재원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광역자치단체세 도입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재정보전

금과 조정교부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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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중립화 과정

중앙정부  ← ⑤ 중앙정부 교육재정 교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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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④ 광역자치단체 교육재정 교부 확대 →

② 지방교부세 제도 내부 통합

⑦ 자치단체 간 재정중립성 조정

주: 번호는 재원중립화의 설명과정이며 화살표는 재원의 이동경로임. 또한 ②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부통

합은 재원중립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

4.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을 통한 조정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변화를 교육재정을 매개하여 조정하

는 방안이므로 비록 재원은 중립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당국의 협의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매개하지 않고 재원을 중립화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가용재원 격차 확대문제를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자치단체 조세를 국세로 전환하

는 세목교환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27) 물론 세목교환은 단순히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

원중립성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대가 아니라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일부 지방세를 국세화하는 정책조합으로도 달

성가능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원배분 중립성을 별로 해

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원중립성을 유지하

27) 일반적인 세목교환에 대해서 원윤희(2008)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여기서

는 가격기능을 강조하여 대안을 제시한 주만수(2008)에 의존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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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세목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세의 편익원칙을 개선

하여도 재원의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부동산 등록세의 세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부

동산 경기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세수가 매우 불안정하다. 부

동산 등록세의 총액이 연도별로 안정적인 것으로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의 세수는 중

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이는 재정보전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입의 불안

정을 초래한다. 또한 부동산등록은 사법부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를 자치단체 공공서

비스의 편익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세를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는 것이 오

히려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을 향상시키며 편익원칙에 부합하고 개별지역의 재정수입 안정성

을 향상시키는 대안일 수 있다. 

각 시군이 법인세수의 10%를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에 비례하기보다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른 경기변동에 훨씬 큰 영향을 받으

므로 지방세의 요건인 편익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결정권을 행

사할 때 대부분의 세목이 국가전체적으로 효율성 혹은 형평성을 왜곡시키는데 특히 법인소득

세를 지방정부들이 차별적인 세율로 과세하면 조세를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하게 되어 

왜곡정도가 매우 클 수 있다(McLure, 2001). 또한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므

로 시군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불리하므로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인세할

을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시군은 자신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편익에 부합하며 세수

가 안정적인 기업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부동산 등록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국세화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한다면 지역별 세수비중은 변화할 것이다. 주만수

(2008)에 따르면, 부동산 등록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국세화는 대체로 수도권의 세수비중

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의 세수비중을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세수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게 감소하며 서울, 충남, 울산, 인천의 순서로 비중이 감소한다. 반면에 부산의 세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대전의 순으로 비중이 상승한다. 

따라서 적절한 세목교환은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원중립성 상당부분 유지시킬 것이다. 단지 주민세 법인세할의 국세화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므로 지방소비세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

유하거나 혹은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선하여야 시군의 재원을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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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언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도입의 필요성, 도입 방안,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 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장 최근까지의 문헌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에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재검토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

지만 소비지원칙에 부합한 소비지표의 선정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중앙-지방 사이 그리

고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정중립성 유지 등의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

인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분권관련 이론의 발전하여 중앙-지방간 세원할당

에 관한 논의에서 편익원칙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을 설명한

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정부에게 세율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분권의 이득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각 국가의 경제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

장 적합한 지방소비세는 현재 논의 중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소비지

원칙에 부합하는 소비지표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소비지표의 선정은 지역간 재정형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지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적합한 대안으로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시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며 관련된 모든 자치단체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제도개편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지방소

비세로 직접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정부간 이전제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정중립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방교부세 내부의 조정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의 변

화를 상당부분 중립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방교육재정을 매개로 추가적인 조

정이 가능함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성

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향상시켜 지방분권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방

안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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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대안이 개별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해서 

수량화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정책도입이 확정된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소비지표 역시 통계의 세분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EU

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비지표를 이

용한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로 지역의 최종소비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소비지표를 개선하고 세무행정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방자

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 부가가치세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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